
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7서식] <개정 2014.3.14>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(앞쪽)

1. 

①  (사)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101-82-70407

③  대표자 성명 홍일식 ④ 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

⑤  전자우편주소 sjh1024e@hanmail.net ⑥  사업연도 2017년

⑦  전화번호 02-734-8851/2 ⑧ 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6.9.30

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

 2.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
(단위: 원)

월별  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

전기이월 - - 0 8월 0 720,580 37,800,265

1월 0 0 9월 0 542,000 37,258,265

2월 0 0 0 10월 0 14,700,000 22,558,265

3월 0 0 0 11월 0 14,184,650 8,373,615

4월 50,000,000 3,772,800 46,227,200 12월 10,000,000 18,373,615 0

5월 700,000 3,566,060 43,361,140 합계 60,700,000 60,700,000 0

6월 0 3,960,280 39,400,860
차기이월 - - 0

7월 0 880,015 38,520,845

 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(단위: 원)

지출월  지급목적 지급건수
대표 지급처명
   (단체명/개인)

금액

4월 우당탄생150주년기념식 17건 종로사 외 4,286,300

5월 우당학술회의 개최 32건 손과지 교수 외 3,566,060

6월 우당청소년역사교실 43건 한즈미디어(주) 외 3,960,280

7월 우당역사문화강좌 사업 10건 장이근 외 880,015

10월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55건 홍웅호 교수 외 14,700,000

11월 우당 추모식 개최 28건 UK중창단 외 14,184,650

12월 우당재조명(자료 조사 외) 139건 우정사업본부 외 19,122,695

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
 대표 지급처명
   (단체명/개인)

금액

2017년

우당행사 및 재조명 사업 324건 종로사 외 60,700,000

합 계

 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(단위: 원)

 지출월 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
 대표 지급처명

    (단체명/개인)
 금액

 연도별  국가명 지급목적  수혜인원
 대표 지급처명

    (단체명/개인)
금액

합 계

  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

제출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2018 5월      9일

제출인:  (사)우당이회영선생기념사업회  이사장 홍일식     [인]

 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

(뒤쪽)

성 방 법

  1. : ① ~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, ④ 기부단체 구분은 국내지정기부금단체, 해외지정기부금단

체, 한국학교(별표 6의5), 전문모금기관(별표 6의6), 공공기관등(별표 6의7)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 

  2.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

   -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.

   -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.

   -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.

  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   - 국내사업 관련 ◯지원사업(장학금지급 등), 일반관리비, 기금조성비(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), 그 밖의 비용(구체

적인 내용 기재) 등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

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. 

  -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

지급목적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
  -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. 예시)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

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.

      ※ 예시(장학금 지급: 10명에게 10만원씩 1월, 2월에 각각 지급, 복지단체 지원: A 복지단체에 2월에 1,000만원, 1회 

지원(수혜인원 50명))

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

금액

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,000,000

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,000,000

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,000,000

⋮ ⋮ ⋮ ⋮ ⋮
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

대표 지급처명
(단체명/개인)

금액

2013년
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,000,000

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,000,000

합 계 63 12,000,000

 

   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
   -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,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

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,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  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   -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 

   -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,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

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국가명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
   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



